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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해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제공역(international public domain)

으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관리하는 개방된 해양 공간이다.1) 이에 각국은 공해

* 해군대학, 국제법 박사

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제89조; D. P. O’Connell, “Jurisdiction on the High Seas”,

in I. A. Shearer (ed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I (Oxford: Clarendon

<국문초록>

공해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

로 해상 질서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국은

공해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집행 권한을 행사해 왔고, 그 집행은 경고,

정선, 추적, 승선 등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조치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다만 공해상 법집행은 그 성격상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강제조치가 여전히 법집행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국제법상 위법한 무력 사용으로 전환되는지에 관한 법적 경계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계를 개별 조치의 결과나 형식이 아니라, 공해상 법집행이

전제하는 규범적・절차적 구조의 유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국제 문헌

과 판례를 토대로 공해상 법집행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인식되는지를 분

석함으로써, 무력이 법집행의 연장선에서 기능하는 경우와 그 범위를 이탈하는 경

우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해상 강제조

치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법집행으로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함으

로써,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불필요한 긴장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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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상 질서를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법 및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법집행 권한을 행사하며, 그 과정에서 경고・정선・추적・승선 등의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물리적 강제력2)을 수

반한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가 어디까지 법집행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국제법상 위법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으로 전환되

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촉발해 왔다.3) 결국 외형상 법집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어디까지 그 법적 성격을 유지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공해상 법집행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위법행위의 인지에서부터 중단과

통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선택과 조치가 누적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4) 그

러나 기존의 논의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개별 조치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특정 시점의 행위나 그 결과에

만 초점을 맞춤으로써5) 법집행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

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절차적 연속성과 단계적 전개라는 법집행의 본질적

속성이 간과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법집행과 위법한 무력 사용을 구분하

는 기준 역시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법집행의 동태적

Press, 1984), pp. 792-830.

2)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강제력(physical force)’이란, 법집행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비폭력적 수단(non-violent means)’을 넘어 신체적 또는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

미하며, 이는 무력(force) 및 화기(firearms)의 사용을 포함한다.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함)은 법집행 공무원이 “가능한 한 비폭력적 수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수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무력 및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물리적 강제력을 법집행의 보충적・최후적 수단으로 위

치시키고 있다.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the Eighth 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Havana, 27 August – 7 September 1990, Principle 4)

3)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나 임검과 같은 법집행 과정에서의 무력 사용은 필요성

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국가 간 군사적 목적의 독립적 무력 사용

이나 그 위협은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Douglas Guilfoyle,

Shipping Interdiction and the Law of the S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271-293)

4) Rob McLaughlin, “Authorizations for Maritime Law Enforcement Opera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98, no. 2 (2016), p. 467.

5) Natalie Klein, Maritime Security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Douglas Guilfoyle, op. cit.; Efthymios Papastavridis, The Interception of
Vessels on the High Seas: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Legal Order of the Oceans
(Oxford and Portland: Hart Publishing, 2013); Robin Churchill, “Fisheries Enforcement

and the Use of Forc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5, No.
4, 2000; Tullio Treves, “Piracy, Law of the Sea, and Use of Force: Developments off

the Coast of Somal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no.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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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성’과 ‘연속성’이라는 분석적 개념에 주목한다. 여기

서 ‘단계성’이란 강제조치가 상황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고도화되는

절차적 구조를 의미하며, ‘연속성’은 이러한 개별 조치들이 파편화된 군사적 행

동으로 변질되지 않고 법집행이라는 규범적 맥락과 기능적 틀 안에서 유지되

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분석 틀은 법집행과 위법한 무력 사용의 경계를 판

단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공해상 법집행과 위법한 무력 사용의 경계를 개

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해당 조치가 법집행이라는 규범적 틀 안에서 단계적

으로 전개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공해상 법집행이

전제하는 절차적 구조와 그 연속성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단절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무력이 법집행의 일부로 기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국제법 문언과 판례에서 축적된 논

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해상 강제적 조치가 법집행으로 인식・통제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은 공해상에서의 법집행활동이 불

필요한 긴장이나 충돌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상 질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공해상 강제조치의 법적 성격과 관련 국제판례

1. 공해상 강제조치의 법적 성격: 법집행6) vs. 무력 사용

공해는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해역으로서, 선박은 원칙

적으로 그 기국의 관할에 속한다.7)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해양법 질서

6) 국제 실무상 ‘해상 법집행(Maritime Law Enforcement)’은 연안국의 관할 수역뿐만 아니라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 내에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가 취

하는 강제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집행 권한은 자국 선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

제법상 허용된 특정 상황 하에서는 외국 선박(foreign vessels)에 대해서도 정선, 승선, 검

색 및 나포를 수행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UNODC, Maritime Crime: A
Manual for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2nd ed. (Vienna: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9), p. 52); ICRC는 해상에서의 위법행위 억제 활동을 무력충돌(Armed Conflict)

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집행(Law Enforcement)’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며, 이는 해양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및 국내법의 관련 원칙에 의해 규율된다고 본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Use of Force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Geneva: ICRC, 2022),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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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해

상에서 항해 중인 타국 선박에 대해 다른 국가가 강제적 조치8)를 취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만 한정된다.9) 특히 해당 대응이 단순한 통제나 차단을

넘어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그 행위는 공해의 법적 성격, 기국주의 원칙,

그리고 국가 간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법 규범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특정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국제사회와 국제법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5년 9월 2일, 미국 정부는

카리브해 인근 공해상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가 있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미사

일로 격침하였다. 이 공격은 미 함정 및 공중전력이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선

박들의 동향을 감시하다가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한 동 선박을 직접 타격하여

침몰시킨 것으로 보도되었다.10) 이 사건은 공해상에서 군 전력이 민간 선박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논쟁을 촉발하였고, 동시에

해당 조치가 ‘법집행의 연장선’인지 ‘위법한 무력 사용으로의 전환’인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11)

미국 정부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공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중

7)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9조, 제92조 제1항.

8) 국제법상 강제조치(coercion)는 비개입 규범 맥락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갈취형 강제(coercion-as-extortion)’는 상대국에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피해를 가하거나 위협하여 어떠한 선택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통제형

강제(coercion-as-control)’는 상대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물리

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Marko Milanovic, “Revisiting Coercion as an

Element of Prohibited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7, no. 4 (2023), p. 617)

9) 국제법상 공해에서 기국관할권의 배타성 원칙은 원칙으로 유지되나, 국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해가 피난처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Robert C. Reuland, “The Customary Right of Hot Pursuit onto the High Seas:

Annotations to Article 111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1993), p. 559; Myres S. McDougal & William T. Burke,

The Public Order of the Oceans: A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2), p. 895.)

10) 이러한 형태의 작전은 이후에도 카리브해 및 동태평양 해역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일부 공격에서는 복수의 선박이 격침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Robert Tait, “Killing of survivors sparks outrage – but entire US ‘drug boat’ war is

legally shaky”, The Guardian, 4 Dec, 2025.

11) Marc Weller, “Attacks on ‘drug boats’ are pushing the US away from the consensus

on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Chatham House, online commentary, available at:

https://www.chathamhouse.org/2025/10/attacks-drug-boats-are-pushing-us-away-conse

nsus-rules-international-law (accessed 21 Ja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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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정부 관계자들

은 격침된 선박이 대량의 불법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마약 밀매

활동이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

다. 특히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해당 마약 조직을 ‘마약 테러리스트(narcoterrorists)’

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연계되어 미국을 향한 조직적・적대
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2)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본 작전이 무

장된 마약 조직과의 무력충돌(armed conflict)13)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교

전규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공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력 사용이 이러한

임박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였다.14)

미국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본 사건을 ‘무력충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민

간 선박에 대한 자국의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국

제법상 법집행활동과 무력충돌 간의 무력 사용은 그 목적과 규범적 통제 방식

에서 엄격히 구분된다. 법집행에서의 무력 사용은 범죄 억제와 질서 유지를 목

적으로 하며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치명적 무력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제한하는 반면, 자위권이나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무력 사용은 상대방을 무력화

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을 지니며 법집행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파괴적 수단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마약 조직을 ‘마약 테러리스트’로 명명함으로써 이

들을 범죄자가 아닌 군사적 타격의 대상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마약 유

입을 ‘무력 공격(armed attack)’15)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여 자위권

1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생명을 치명적인 물질로 위협하는 이른바 “마약 테러리스트

(narcoterrorists)”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 행정부는 남미에서 활동하는 마

약 카르텔과 미국이 “무력충돌(armed conflict)”상태에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 Alan

Jaffe, “Assessing the Facts and Legal Questions About the U.S. Strikes on Alleged

Drug Boats”, FactCheck.org, 30 Oct. 2025.

13) 무력충돌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 무력충돌과, 국가 내부에서 정부군과 조직화된 무장단체

또는 무장단체 상호 간 발생하는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성과 지속적 무력행사가 요구된다. (Yoram Dinste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3–7.)

14) Ibid.

15) 유엔헌장 제51조상 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인 ‘무력 공격’은 단순히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넘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정당화하는 규범적 문턱(threshold)으로

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무력 공격을 ‘가장 중대

한 형태의 무력 사용(most grave forms of the use of force)’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인 국

경분쟁이나 사소한 무력충돌(mere frontier incident)과 구별하기 위해 그 ‘규모와 효과

(scale and effects)’가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aras. 19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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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해상에서의 범죄 단속 활

동이 국가 간 전면적인 무력 행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특

히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법집행활동의 규범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다만, 이러한 입장과는 별개로, 일부에서는 마약 밀수에 대한 대응이 명백히

형사 사법 영역에 속하는 법집행의 문제이므로, 이를 무력충돌 상황으로 재구

성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16) 이 관점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의 마약 운송은 그 자체로 무력 공격을 구성하지 않으며, 관련 국제협약

과 국제관습법이 허용하는 대응 수단 역시 정선・임검・검색・억류 등 점진적

이고 비치명적인 법집행조치에 한정된다고 본다.17) 이는 범죄가 지닌 사회적

위해성의 크기가 곧바로 유엔헌장상의 ‘무력 공격’이라는 법적 성격으로 치환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법집행과 무력충돌이라는 서로 다른 규범적 틀이 혼용

될 때 초래될 국제법 질서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처

럼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이를 무력충돌과 자위권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국제법상 과도하다고 평가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공해상에서의 법집행 문제로 한정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공해상에서의 강제조치는 단순히 물리력의 사용 여부만으로 그 국제법적 성

격이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가 어떤 규범적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18) 특히 군 전력이 관여한 공해상 작전의 경우, 해당

조치가 범죄 대응을 위한 법집행활동인지, 아니면 국가 간의 무력 행사 또는

무력충돌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그 경계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문제는 이

경계가 행위국의 일방적 의지나 규정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설령 행위국이 해당 조치를 법집행이나 안보 대응으로 규정하더라도, 그

무력 사용의 양상과 맥락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성격을 지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국제법적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공해상 무력 사용의 국제법적 성격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

위의 외형, 사용된 수단의 성격, 작전이 이루어진 맥락, 그리고 상대국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16) Marc Weller, op. cit.

17) Marc Weller, op. cit.

18) Erin Pobjie, “The Meaning of Prohibited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in Prohibited
For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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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해상에서 위법 혐의가 제기된 선박에 대한 대응은 사전에 단정하

기 어려운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관련국이 해당 행위를 어떠한 위협

으로 평가하고 어떠한 법적 틀을 적용하려 하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다

만 이러한 국가의 판단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무력 사용

이 국제법상 법집행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는 위법한 무력 행사 내지 무

력충돌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국제법상 객관적 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공해상에서의 무력 사용이 어떠한 경우

에는 법집행의 연장선으로 유지되는 반면, 어떠한 경우에는 그 과정이 법집행

의 규범적 틀을 이탈하게 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공해상에서의

법집행 과정 중 무력 사용 및 무력 위협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된 주요 국제판

례를 검토한다.

2. 관련 국제판례 검토

국제판례 가운데 국가의 법집행활동이 무력충돌로 전환되는 지점 자체를 정

면으로 판시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전환의 성격이나

요건을 일반적 기준의 형태로 제시한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국제판례는 국가가 해당 행위를 법집행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실

제로 행사된 무력의 수준과 양태에 주목하여 그 국제법적 성격을 판단해 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접근법을 통해, 공해상에서 행사된 무력이 법집행의

범주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지를 검토한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19)은 해양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가이아나 측의 해저

자원 탐사 활동에 수리남 해군 함정이 개입하며 발생하였다. 당시 수리남 함정

은 탐사선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떠나지 않으면 ‘결과(consequences)’

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하였다.20)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군함

에 의한 이러한 일방적 경고가 정당한 법집행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

면 유엔헌장 제2조 제4항21)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무력 위협으로 평가되는지

19) Guyana v. Surinam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17 September 2007.

20) Ibid. paras. 433, 435: “The gunboats established radio contact...., and ordered us to
leave the area in 12 hours, warning that if we did not comply the consequences will

be yours.”

21)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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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였다. 중재재판부는 문제 된 행위의 외형이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 실

제적인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내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수리남은 해당 조치가 미승인 자원 탐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집행적 대응

이며, 실제 무력 행사가 없었으므로 법집행 과정상의 경고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였다.22)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국의 주관적 명분보다 행위의 객관적 양태와

효과를 중시하였다. 재판부는 무장한 해군 함정이 출현하여 ‘결과’를 명시하며

즉각적 퇴거를 요구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군사적 대응을 합리적으로 인

식하게 하는 조치라고 보았다.23) 특히 재판부는 법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비례적인 무력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본 사건의

조치는 법집행이라기보다 ‘군사적 행동의 위협(threat of military action)’에 가

깝다고 판단하였다.24)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수리남의 행위가 해양법협약뿐만

아니라 유엔헌장 및 일반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력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시하

였다.25) 이는 법집행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적 대응이 군사적 성격의

무력 행사나 그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면, 곧바로 유엔헌장 제2조 제4

항의 위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적 사례이다.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26)은 캐나다가 자국이 속한 다자적 수산자원 관

리체제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해상에서 스페인 국적 어선에 대하여 사격과

나포를 포함한 강제적 단속 조치를 취한 사건이다.27) 캐나다는 해당 조치가

법집행활동에 기반한 행위이며, 자국 연안의 수산자원 보존과 다자적 규범 집

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8) 이 사건에서 스페인 어선은 사다리 투척과

트롤망 절단 등 명시적인 저항과 함께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캐나다 순찰선이

22) Ibid., para. 441.

23) 재판부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상 ‘무력 위협(threat of force)’과 ‘무력 사용(use of force)’

의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사례에서 무력 사용 자체가 어떠한 이유로 불법이

라면, 그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 된다.”는 1996년 ICJ의 ‘핵무기 사용 또

는 위협에 관한 권고적 의견(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을 인용하였다. (Ibid., para. 439.)

24) Ibid., para. 445.

25) Ibid.

26)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Jurisdiction of the Court, Judgment, I.C.J. Reports
1998.

27) 북서대서양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다자협력 체제(Convention on Futur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1978)는 연안국 관할권을 벗어난 공해

(Regulatory Area)에서까지 단속・집행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동 사건은 1995년 3월 9일 캐나다 해안경비・순찰선이 Regulatory Area에 있던 스페인

국적 어선을 공해상에서 정선・승선・억류한 사건을 둘러싼 분쟁이다. Ibid., paras. 1, 14.

28) Ibid., paras.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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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방향으로 4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후에야 도주를 중단하고 나포되었

다.29) 스페인은 이러한 조치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의 위협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으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라 함)에 관할권 인정을 요청하였다.30) 사건의 핵심 쟁점은

캐나다의 사격과 나포라는 강제적 수단이 국제법상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해상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법집행활동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ICJ는 이 사건에서 사격이나 나포 자체의 존재 여부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제의 조치가 법집행 목적하에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평가하였다.31) ICJ는 캐나다 측 조치의 목적이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것으로 규범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격 역시 도주를 저지

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ICJ는 문제의 행위가 무력충돌을 개시하거나 상대국

으로 하여금 무력 사용의 개연성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32) 결과적으로 ICJ는 사격・승선・나포 및 이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이 위법적인 무력 행사가 아니라, 자원 보존・관
리 조치 차원의 정당한 법집행활동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33)

앞서 본 두 판례는 외형적으로 행사된 무력의 강도만으로 해당 행위의 국제

법적 성격을 단순히 구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가이아나・수리남 사

건에서는 실제 사격이나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함

의 무력 개입을 암시한 통신 경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법한 무력의 위협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에서는 공해상에서의 경고사격과 나포라는 물리적

강제조치가 존재하였음에도, 해당 조치가 불법 어업 단속이라는 법집행 목적하

에서 기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시되어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

었다. 이는 법집행 과정상 사격의 존재 여부나 물리적 강도가 곧바로 불법적

무력 위협 또는 사용으로 간주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이들 판례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강제조치의 국제법적 성격을 판

29) Spain,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I.C.J.,
Doc. No. 7197, 28 March 1995, Facts section.

30) I.C.J. Reports 1998., para. 78.

31) Ibid., para. 35.

32) Ibid., para. 84.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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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함에 있어, 개별 집행 수단의 사용 여부나 그 물리적 강도에만 의존하는 접

근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국제법정은 해당 조치가 어떠한 규범적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문제 삼고, 그 조치가 법집행활동의 절차

적・기능적 연속선상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이탈하여 상대국으로 하

여금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는 공해상에서의 무력 사용이 법집행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

위가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국제법적 근거와 그에 상응

하는 제한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해상 강제조치의 법

적 성격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판례의 주요 판시 내용과

그 축적된 판단을 아울러 고려하면서, 공해상 법집행활동이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에 의해 허용되며 동시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제약되는지를 규범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공해상 법집행과 위법한 무력 사용의 규범적 경계

1. 공해상 법집행활동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제한성

앞서 살펴본 국제판례들은 국가가 문제의 행위를 법집행활동으로 설명하였

는지 여부보다는, 실제로 행사된 조치가 어떠한 맥락과 기능 속에서 작동하였

는지를 기준으로 그 국제법적 성격을 판단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공해상에서의 강제적 조치가 법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국제

법상 허용된 집행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해상에서의 무력 사용이 법집행

의 범주에 머무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조치가 애초에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

에 기초하여 허용된 관할권 행사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공해에서 타국 선박에 대해 법집행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와 그 범위를 개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공해상에서, 기국주의에 반하여, 법집행활동이 다른 국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

는 주요 국제법적 근거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대한 법집행활동은 원칙적으로 해당 선박의 기국

관할에 속하나, 기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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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의한 집행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동의는 개별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부여될 수도 있으나,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을 통해 사전에 일반화된 형태로 제

공될 수도 있다.34) 예컨대 마약 밀수 단속을 목적으로 한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35)은 공해상에서 기국 동의에

기초한 승선・검색 절차를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사전

적 동의 체계는 집행국의 재량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에

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제한적 성격

을 유지한다. 따라서 기국 동의에 기초한 법집행활동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대

한 구조적 예외로서 기능한다.

추적권은 연안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서 개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그 선

박이 공해로 도주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법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국제법상 제도이다.36) 이는 공해에서 새로운 관할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국의 기존 관할권을 연속적으로 확장하는 성격을 가진다.37) 이러

한 추적권의 확장적 성격은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에서 캐나다가 자국

EEZ에서 개시된 단속을 공해까지 추적하며 스페인 선박을 나포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추적권의 행사는 위반 행위가 영해 또는 관련 관할 수역에서 발

생하였을 것, 추적이 즉각적이고 중단 없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적절한 정선

명령이 선행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38) 이러한 요건은 추적권이 남용되어 공해

에서의 자의적인 강제력 행사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허용

되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선, 승선, 나포 등 법집행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로

제한된다.39) 따라서 추적권에 기초한 공해상 법집행은 연안국의 관할권 연속

성에 근거한 예외로서, 그 요건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40)

34)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항해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 as amended by the Protocol of

2005 thereto (2005 SUA Protocol), Art. 8bis: 동 조항은 공해상에서 특정 범죄 혐의 선

박에 대해 요청국이 기국(flag State)의 승인을 전제로 승선・검색 등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국의 승인은 개별 사안에서 사후적으

로 부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국이 사전에 IMO 사무총장에게 일반적 승인을 통지

(notification)함으로써 일정 요건 하에서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35) 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Vienna, 20 December 1988.

36)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제8항.

37) Robert C. Reuland, op. cit., p. 557.

38)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

39) Robert C. Reuland, op. cit., pp. 5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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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함)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해를 포함한 해양 공간에서의 강제적 조치를 회원국에 권한으

로 부여할 수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법집행은 통상 개별 국가의 관할권에

기초하기보다는,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의 일환으로 정당화된다.41) 이러한 결의

는 특정 국가, 선박 유형, 활동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집행 권한의 범위와

목적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공해상에서도 승선, 검색, 압수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결의가 부여한 정당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특

히 무력의 사용이나 그 위협은 결의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엄격히 해석되어

야 한다.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법집행은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지만, 동시에

국제사회 전체의 통제하에 놓인 예외적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제한적 성격을

지닌다.42) 과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수출금지품의 불법 해상 환적을 차단

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공해상 선박 차단 및 검색 조치가 승인된 바

있으며,43) 이는 안보리 승인 집행의 한정적・상황특정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일부 중대한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해상 법집행의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한다.44) 해적행위

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특정 국가의 배타적 관할에

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단속 권한을 가진다. 실제로 수년간 소

말리아 외곽 인도양 공해상에서 다국적 해군이 국적과 무관하게 해적 선박을

나포한 사례들은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한 공해상 법집행의 전형적 적용으로

평가된다.45) 이처럼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한 법집행은 특정 기국과의 연결 고

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해에서의 승선, 나포, 체포까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봉사해야 하

며, 자의적인 강제력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신중한 집행이 요구된다.46) 따라

40) Ibid., p. 558.

41) Rob McLaughlin, op. cit., p. 480.

42) Ibid.

43) UNSC Resolution 2375 (20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공급・판매・수출을 금

지하고, 기국 동의를 전제로 한 공해상 선박 검사 등 제한적・상황특정적 해상 차단 조치
를 승인.

44)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

45)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나포 선박의 기국에 보편적 관할권을 부여하여 다국적 해군에

의한 공해상 해적 퇴치 행위를 가능하게 했지만, 일부 선박에 의해 발생한 폭력적 행위는

소말리아 영해 내에서 이루어져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적 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

우도 있었다. (Tullio Treves, op. cit., p. 402.)

46) David J. Luban, “Fairness to Rightness: Jurisdiction, Legality, and the Legitima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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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편적 관할권은 공해상 법집행의 강력한 근거이면서도, 그 적용 범위는 매

우 제한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국 동의, 추적권, 유엔 안보리 결의, 보편적 관할권은 공

해상 법집행활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국제법적 근거들이다. 다만

이러한 유형들이 공해상 법집행의 모든 가능성을 포괄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고, 특정 조약 체제나 기능별 국제규범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특수한 근거가 추

가적으로 형성될 여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근거들은

공해에서 타국 선박에 대한 집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

에 한정됨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즉, 공해상 법집행은 원칙이 아니라, 국제법

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권한 행사

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예외적 근거들에 기초한 공해상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

은 국제적 또는 국내적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집행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된

다. 또한 법집행은 적대행위의 수행이 아니라 규범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

에서, 집행 대상과 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자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공해라는 공간적 특성상 법집행조치는 국제적 분쟁으로 쉽게 비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들은 집행 수단의 외형과 강도를 통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공해상 법집행활동 과정에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절차적・규범적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공해상 법집행의 단계성・연속성과 위법한 무력 사용의 경계

법집행활동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학설과 국가실행은 법집행이 규범질서의

유지와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전제한다.47) 이에 따라 전통

적 국제법 및 현대 해양법 논의는 집행권이 명백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제한적・규범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개별 조치는 전체 법집행 과정의 연속적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48) 이러한 입장은 법집행의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Samantha Besson & John Tasioulas (eds), The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3-4; 김자

연, “보편적 관할권과 법의 지배의 관계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 제60호 (2021.10), 234쪽.

47) UN, Human Rights Manual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9/Rev.1 (Geneva: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5),

ch. 5, p. 6;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for Policing (Geneva: ICRC, 2015), pp.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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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단순한 국가적 의지나 임의적 권한 행사에 의해 좌우될 수 없음을 보

여주며, 법집행 수단이 법규범의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조율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법집행은 단계적이고 점증적으로 강화되는 절

차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49) 초기에는 신호 발신이나 정선 요청과 같은 비강

제적 조치로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의심 선박의 정지 및 승선, 선박・인원・
화물에 대한 검색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관습법상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력이 사용될 수 있다.50) 나아가 필요시에

는 구금・체포, 선박 또는 물품의 억류・압수, 항구로의 이동 또는 조사 및 기

소나 행정적 제재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법집행의 도식은 다

수의 판례와 국가 실무에서 확인되며,51) 각 조치는 독립된 개별 행위라기보다

는 앞선 조치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집행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법

집행이 단계적・연속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점진적 모델은,

법집행활동의 정당성이 전체 집행 과정의 유기성과 절차적 일관성에 의해 평

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법집행의 강제력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연속성이 단절되는 순간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집행의 수단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다가 어

느 지점에서 그 성격 자체가 변질되는 경우, 그 조치는 더 이상 단순한 법집행

이 아니라 국제법상 위법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를 갖게

된다. 수리남・가이아나 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당사국이 문제의 조치를 법집

48) Natalie Klein, op. cit., p. 62; Rob McLaughlin, op. cit., p. 466.

49)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Principles 2, 4, 5; UN, Resource Book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Law

Enforcement,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New York: UN, 2017), p. 66.

50) I. A. Shearer, “Problems of Jurisdiction and Law Enforcement against Delinquent

Vessel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35, no. 2 (Apr.
1986), p. 342;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 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

찰”, 해사법연구 , 제21권 제1호 (2009. 3.), 141쪽.

51) M/V “Saiga” (No. 2)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년에 걸친 해상 법집행 실무에 비추어 선박

정지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선 신호에서 시작되어, 필요할 경우 경고사격 등 점진적 조

치로 확대될 수 있으나, 모든 적절한 조치가 실패한 이후에야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이 사

용되어야 하고, 이 과정 전반에서 인명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M/V “Saiga” (No. 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ITLOS Judgment,
1 July 1999, paras. 155-156); 승선, 검색, 압수・나포는 해상 법집행의 연속선상(maritime
law enforcement continuum)에 위치한 조치들이지만, 각각은 고유한 법적 근거를 가지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원에게 서로 다른 권한, 역량, 훈련 및 전문기술이 요구

된다. (UNODC, op. cit.,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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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활동으로 규정하였는지 여부나 상대국의 법적 평가에 구속되지 않고, 해당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띠었는지와 그 효과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

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법집행활동상 합법적인 무

력 사용 요건인 불가피성・합리성・필요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수리

남 해군의 조치가 단계적・연속적인 법집행 과정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독립적

군사 행동의 개연성을 내포한 위법적 무력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양태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52) 이 사건은 법집행이라는 목적이 유지되더라도 수단의

성격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그 연속적인 성격이 단절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해당 조치를 법집행으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

식하는지 여부 역시 그 정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법집행활동

이 단순한 경고나 통상적 단속 조치로 이해되는지, 아니면 곧바로 무력 사용의

위협 또는 행사로 인식되는지는 개별 조치가 고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경고・추적・정지・나포 등 일련의 조치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맥락 속에서 이

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조치가 유지되는 경

우, 상대방은 이를 규범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는 법집행의 틀 속에서 합리적으

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러한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비례성을 현저히

일탈한 수단이 사용될 경우, 해당 조치는 법집행의 범주를 벗어나 위법한 무력

의 행사로 인식될 위험이 증대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식은 주관적 평가에 맡

겨질 문제가 아니라, 사전적 신호와 경고의 존재, 조치 간 시간적・기능적 연

계성, 사용된 수단이 통상적인 해상 법집행 실무에서 예견 가능한 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요컨대, 공해상 법집행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는 연속 절차라는 점이 본질적이다. 따라서 그 연속성

이 유지되지 않거나 법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급진적 무력이 개입하는 경우, 해

당 조치는 법집행의 연속적 맥락을 상실하고 위법한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로

평가될 위험이 커진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를 법집행으로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조치의 외형이 아니라, 법집행 과정이 기능적으로 연결되

어 있었는지와 같은 선택 과정의 객관적 요소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공해상 무력 사용이 법집행의 예외적 수단으로서 어떤 규범적 의미를

52) “The Tribunal accepts the argument that in international law force may be used in

law enforcement activities provided that such force is unavoidable, reasonable and

necessary.” (Guyana v. Suriname, para.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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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지를 규정하는 데 핵심적이므로, 다음 장에서는 법집행의 단계성과 불법적

무력 사용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을 중심으로 그 한계와 조건을 논의한다.

Ⅳ. 공해상 법집행과 위법한 무력 사용 판단 기준

1. 공해상 법집행의 단계성과 강제력의 규범적 한계

공해상 법집행활동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진행

중인 위법행위의 중단, 증거와 대상의 확보, 그리고 관련 법질서의 회복에 있

다.53) 이러한 목적 설정은 법집행활동이 본질적으로 규범 위반에 대한 사후적

응징이 아니라 현재적・예방적 통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54) 따라서 공해상

법집행에서 무력을 포함한 강제력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수단이 아니라, 다

른 수단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으로 동원되는 예외적 도구이다. 이러한 목적–수단의 관계는 국제해양법상 법

집행 논의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본 전제이며, 법집행 수단의 적법

성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그 수단이 법집행의 목적과 기능적으로 일치하는지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5)

그에 따라 국제적 문헌과 국가 실무는 공해상 법집행이 원칙적으로 단계

적・점증적인 강제조치의 구조를 따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단계는 시각적・음성적 신호나 경고에서 시작하여, 정지 명령・추
적・승선 및 검색을 거쳐, 필요에 따라 제한적 강제력의 사용으로 이어진다.56)

무력 사용은 단계적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선택될 수 있으며, 앞선 단계들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서는 곤

란하다.57) UNODC의 해상범죄 매뉴얼과 다수 국가의 해양법 집행 지침 역시,

53) Wang J, Wei Y and Su X, “Forcible measures for maritime law enforcement by the

coast guard”, Frontiers in Marine Science, vol. 12 (2025), p. 3.

54) 가령 미국 해양경찰(Coast Guard)은 공해 및 미국 관할 수역에서 법 위반의 예방・발
견・억제라는 목적 아래 선박에 승선하여 문서・선박・화물 등을 검사・수색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력을 사용해 즉시 준수를 강제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체포・압수 등 사후 조치

를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Title 14 of the United States Code, Section 89(a))

55) Klein은 해상 법집행이 특정 목적(질서 유지・안보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

라서 법집행 수단의 적법성은 그 결과의 정당성보다 수단이 법집행 목적과 기능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Natalie Klein, op. cit., p. 62.)

56) Rob McLaughlin, op. cit., p.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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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사용이 단계적 집행 구조의 일부분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58) 이러한 단계성은 단지 절차적 형식이 아니라, 법집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해당 조치를 법집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즉, 단계적 강제조치는 법집행과 위법한 무력 사용을 구분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동한다.

앞서 살펴본 일반적 논의는 국제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형성

되어 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 (No. 2) 사건에서 공해상 법집행

과 관련된 무력 사용의 한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사

건에서 기니(Guinea)가 행사한 사격행위가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한 법집행 목

적을 넘어, 선박과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재판소가 무력 사용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용에 이

르기까지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덜 침해적인 수단이 충분히 고

려・시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검토하였다는 점이다.59) 재판소는 공해상 법집

행에서 무력은 경고와 신호 등 단계적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 전반에서 인명 보호가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60) 이는 무력 사용이 고립된 단일 행위로

평가될 수 없고, 전체 법집행 과정의 연속적 맥락 속에서만 그 적법성이 판단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재판에서 더욱 분명한 형태

로 확인된다. 이 사건에서 수리남은 자국 해군의 행위가 해저자원 개발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집행적 성격의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M/V Saiga (No. 2)

57) Wang J, Wei Y and Su X, op. cit., p. 7.

58) UNODC, op. cit., pp. 93-94; 다수 국가의 국내적 집행 지침도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무

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법집행절차의 일부로서 단계적인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방

식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일반적 법적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4(무기의 사용)); 미국 Coast Guard의 관련 지침상, 무력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

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무력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과도한 무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USCG

Maritime Law Enforcement Manual, COMDTINST M16247.1G)

59) ITLOS는 해상에서의 무력 사용과 관련하여 그 결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승인된 청각

적・시각적 정선 신호 등 통상적인 비무력적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시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무력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였다. (M/V “Saiga”,
para. 156)

6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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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언급된 해상 법집행 수단의 일반론을 원용하였다.61) 그러나 중재재

판부는 문제 된 조치가 경고・정선・추적 등 점진적 집행 절차의 연장선상에

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 선박에 군사적 성격을 띤 즉각적이고 단정적인

위협을 가한 방식으로 행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62) 이에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해상 법집행의 점진적 절차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국제법상 무력의 위협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63) 이 중재판정은 법집행의 목적 주장만으로는 그 법적 성격이 결정

되지 않으며, 해당 조치가 어떠한 절차적・기능적 맥락 속에서 행사되었는지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른 국제판례들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I’m Alone 사건에서 중

재재판부는 공해상에서 밀주 밀수 혐의를 받던 캐나다 국적 선박 I’m Alone이

미국 해안경비대의 추적과 정선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박을 격침한 조치가 과연 불가피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단속 권한의 존재와 추적의 정당성에도 불구

하고, 격침이라는 수단은 집행 목적에 비해 과도하고 합리적 통제의 범위를 벗

어난 것으로 보아, 해당 행위를 정당한 해상 법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64) 한편 The Red Crusader 사건에서 덴마크와 영국이 합의하여 설

치한 합동 조사위원회는, 덴마크 당국이 공해상에서 어업 규제 위반 혐의에 대

응하여 법집행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였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

나 실탄 사격에 앞서 명확한 사전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문제 된 사격은 통상적인 단속 절차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맥락과 단절된 상

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결과 해당 무력 조치는 해상 법집행활

동의 허용 범주 내에 포함되는 적법한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되었

다.65)

결국 국제판례들은 일관되게, 국가가 법집행을 명분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와는 별개로, 문제의 조치가 경고・정선・추적 등 통상적인 집행 과정의 연장

선상에 위치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무력 사용이 이러한 절

61) Guyana v. Suriname, para. 443.

62) Ibid., paras. 443, 445.

63) Ibid.

64) I’m Alone Case (Canada/United States), Report of the Commissioners (1935), reprinted
in U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II, p. 1617.

65)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into the Incident of the Red Crusader, Report, 23
March 1962, RIAA, Vol. XXIX, pp. 5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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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맥락과 단절된 채 행사된 경우, 그 조치는 법집행의 수단이라기보다 국제

법상 위법한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로 평가되었다. 이는 공해상 법집행에서 무

력 사용의 허용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법집행의 기능적 틀 안에서만 조건부

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법집행 과정의 강제력과 위법한 무력 사용의 구분 기준

공해상 법집행에서 무력 사용의 적법성은 개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해당

조치가 단계적・연속적인 법집행 과정 속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판례는 단순히 법집행 단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형식적으로 검

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조치가 그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단절하였는지를

판단의 핵심에 두었다. 이는 법집행이라는 규범적 틀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어

떠한 지점에서 위법한 무력 사용으로 전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려는 시

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절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관

하여 국제법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러한 인식

에서, 국제판례와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판단 논리를 토대로, 법집행

활동의 연속성을 단절하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식별하는 핵심 요소들을 다

음과 같이 도출・분석하였다.

첫째, 법집행활동의 연속성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요소는 개별 행

위의 외형적 성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평가하는 관점이 당사국 내부

의 주관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합리적 시각’으로 설

정되는지 여부이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수리남이 문제의
행위를 법집행으로 의도하였는지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교신과 조치가

그 표현 방식과 맥락상 상대방에게 군사적 성격을 띤 위협으로 이해될 수 있

었는지에 주목하였다.66) 이는 법집행의 연속성 판단이 시행국의 사후적 설명

이나 명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일반적인 국

가라면 어떠한 평가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화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합리성(reasonableness)’은 추상적・형식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과 맥락 속에서 판단 관점을 외부화함으로써 작동하는 규

범적 기준으로 이해되어 왔다.67) 이러한 의미에서 합리적 국가의 시각에 기초

66) Guyana v. Suriname, para. 445.

67) Olivier Corten, “The Notion of ‘Reasonable’ in International Law: Legal Discourse, Reason

and Contradiction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8,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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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는, 어떠한 조치가 여전히 법집행의 연속적 틀 안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한다.

둘째, 국제판례는 공해상 법집행과 관련된 무력 사용의 법적 성격을 개별

조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이 전개된 ‘전체적 양상’ 속에서 평가해 왔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 단순한 경고의 존

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교신이 이전의 점진적 법집행 단계와 단절된 채, 상대

방에게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예정하는 위협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이었다. 다

시 말해, 논란이 된 교신은 경고・정선・추적이라는 연속적 집행 절차의 일부

로 기능하지 않고, 독자적인 무력 위협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

한 판단은 특정 행위가 법집행의 전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결국 전체적 양상에 대한 평가는 법집

행의 외형적 단계 유지 여부를 넘어, 그 기능적 연속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

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셋째, 법집행활동의 단절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조치

가 ‘위법한 무력 사용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문제의 교신은 단순한 법집행상의 경고

가 아니라, 이에 불응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전제

로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 조치는 법집행 단계의 연장이 아니라, 위법한

무력 사용으로의 전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The

Red Crusader 사건에서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진 사격은 영국 선박으로 하여

금 법집행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게 하였고, 그 결과 해당

조치가 법집행의 연속적 과정인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단

계적 맥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는 법집행상 강제력 행사로 평가되

기보다는 법집행의 범위를 일탈한 무력 행사로 이해될 소지가 커진다.

넷째, 법집행의 연속성 판단에서 중요한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인식 가능성’이

다. 앞서 언급한 ‘위법한 무력 사용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이 해당 조치가 불법

적 무력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객관성을 묻는 개념이라면, 인식 가능성은

상대방이 그러한 전환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문제 삼는다. 즉 전

자는 조치의 구조적・객관적 성격에 관한 판단이고, 후자는 상대방이 해당 조

치를 법집행의 연속으로 볼 수 있었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무력 행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는 판단 기준이다. I’m Alone 사건에서도 중재재판부는

(1999), p.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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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권한과 추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격침이라는 조치가 단속의 다음

단계로 예측・이해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68) 해당 조치는 상대 선박으로 하여금 법집행의 지속이 아니라, 독자적인

무력 행사에 직면하였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이는 ‘인식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법집행의 연속성은 외형적 단계와 무관하게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법집행활동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그 집행 수단의

치명성이다. ‘수단의 치명성’이란, 사용된 강제 수단이 그 목적과 무관하게 선

박 또는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지를 의미한다. 국

제판례는 이를 명시적 법리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불법 무력 사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반복적으로 고려해 왔다. M/V Saiga (No. 2)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사격이 선박의 정지를 넘어서 선체와 승무원의 생명에 중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

은 무차별적 방식은 적법한 법집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69)

I ’m Alone 사건에서도 격침은 단속 목적의 달성을 넘어, 그 자체로 회복 불가

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치명성이 높은 수단은 법

집행의 단계적 전개를 실질적으로 압축・종결시키며, 해당 조치를 법집행이 아

닌 불법적 무력 사용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성과 연속성의 단절은 해당 조

치가 단순히 개별 법규를 위반한 수준을 넘어,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

는 무력의 범주에 진입하는 규범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국가 간의 전형적인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

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까지도 포괄적으로 금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70) 즉, 법집행의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사

68) I’m Alone Case, p. 1617.

69) M/V “Saiga”, paras. 158-159.

70) Yoram Dinstein은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중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라는 표현이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불법적 무력 사용을 차단하는 ‘잔여적 포괄 조항(residual

catch-all provision)’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 간의 무력 사용은 헌장이 명시적

으로 허용한 예외(자위권 또는 안보리 집행조치)가 없는 한, 그 명분이나 의도와 관계없

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6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93); Ian

Brownlie는 동 표현이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무력의 위협 및 사용 금지 원칙, 그리고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limitation)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

는 조항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 대표가 언급한 취지를 인용하며, 이 포괄적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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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리력이 앞서 살펴본 단계적 맥락과 연속성을 파괴할 정도로 압도적이거

나 치명적이라면, 이는 더 이상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헌장상의 금지된 무

력 사용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결국 법집행 간 무기 사용이 필요성과 비례

성을 도과하여 독자적인 무력 위협이나 파괴의 성격을 띠게 되는 지점은, 곧

국제법이 허용하는 집행적 강제력을 넘어 국제 헌정 질서가 금지하는 불법적

무력 행사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임계점이 된다. 이는 법집행이라는 특수한 맥

락이 유엔헌장의 보편적 무력 사용 금지 원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예외 영

역이 아님을 시사한다.

요컨대, 공해상 법집행활동의 단절은 개별 조치가 더 이상 법집행으로서의

연속적 성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규범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법집행의 단절 여부를 기계적으로 누적 판단하기 위한 요

건이 아니라, 특정 조치가 법집행의 범주를 이탈하였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상

호 연관된 평가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에 국제판례는 일관되게 당사국이 해당

조치를 법집행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나 그 주관적 의사보다는, 실제로 사용된

수단이 어떠한 전체적 맥락 속에서 행사되었고 그것이 합리적인 상대국에게

어떠한 상황 인식과 대응 가능성을 형성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결

국 공해상 법집행에서 무력 사용의 합법성 여부는 결과나 명분에 의해 사후적

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치가 법집행이라는 규범적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한 단계로 인식되고 통제 가능한 과정으로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설

정된다.

Ⅴ. 결론

공해상 법집행은 단순한 강제력 행사라기보다, 해양에서의 위험과 불법행위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상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절차적
집행 행위이다. 아울러 법집행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응징이 아니

라, 위법행위의 중단과 증거 확보, 그리고 법질서의 회복에 있다. 따라서 공해

상에서 무력은 법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

며, 그 적법성은 취지나 결과의 정당성보다 법집행의 목적과 기능적 일치 여부

규범적 공백(loophole)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헌장의 핵심적 금지와 예외 원칙을 온전하

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제시한다.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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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판단된다. 실제로, 국제 문헌과 국가 실무는 공해상 법집행이 본질적

으로 점증적・단계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즉, 경

고・정선・추적・승선・검색이라는 절차는 법집행의 연속성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해당 조치를 법집행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이 단계성은 무력 사용이 ‘다음 단계’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조

치들이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후적으로 고

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M/V Saiga (No. 2)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기니의 사격행위가 단순한 정선 목적을 넘어 선박과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

래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무력 사용의 적법성을 법집행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

어졌는지 여부, 즉 사전 경고 등 비무력적 조치가 충분히 시도되었는지를 중심

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공해상에서의 경고사격이나 선체 손상 가능성

이 있는 사격 등 구체적 행위가 단순히 결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선택과정이 법집행의 연속성을 유지했는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무력은 법집행의 일부로 기능할 때만 정당화되며, 단계적

절차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일탈적인 무력 행사의 경우에는 법집행이

아닌 위법한 무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재구성된다.

그럼에도 공해상 법집행과 위법한 무력 사용의 경계는 특정한 기준으로 명

문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제판례와 관련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판

단 논리를 토대로, 본 논문은 법집행활동의 연속성 단절을 식별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논리를 도출・정리하였다. 첫째, 법집행의 연속성은 시행국의 주관

적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합리적 시각’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법집행의 적법성은 개별 조치가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 양상’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경고・정선・추적 등 단계가 외형적으

로 존재하더라도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면 법집행의 틀은 붕괴된다.

셋째, 문제의 조치가 ‘위법한 무력 사용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넷째, 상대방이 해당 조치를 법집

행의 연속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즉 ‘인식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중

요하다. 다섯째, ‘수단의 치명성’은 법집행의 연속성을 종결시키는 요소로 작동

하며, 치명성이 높을수록 해당 조치는 법집행이 아닌 위법적 무력 사용으로 재

구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한 단계성과 연속성의 단절은, 해

당 조치가 단순히 개별 법규를 위반한 수준을 넘어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불법적 무력 행사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규범적 임계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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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공해상 법집행에서 무력 사용의 합법성 여부는 결과나 명분이 아니

라, 해당 조치가 법집행이라는 규범적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한 단계로 인식되고

통제 가능한 과정으로 유지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공해상 법집행은 유엔헌

장의 보편적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규범적 외연 내에 존재하며, ‘단

계적 절차와 그 연속성’이라는 규범적 조건이 실질적으로 붕괴되는 지점에서

해당 행위는 국제 헌정 질서가 금지하는 독자적인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

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공해상에서 물리적 강제조치를 구

상・운용함에 있어, 법집행의 단계적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절

차적 설계와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요구를 넘

어, 해양에서의 충돌을 예방하고 해상 질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

실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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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aduated Approach to Law Enforcement on the High Seas

and the Threshold of the Unlawful Use of Force

71)Choi, Sungcheol*

The high seas are an area beyond the sovereignty of any particular State,

yet they simultaneously constitute a maritime domain where a maritime order

jointly maintained and manag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quired.

Within this framework, States have exercised law enforcement powers on the

high seas in response to illicit activities, relying on a combination of progressively

intensifying measures such as warnings, stopping, pursuit, and boarding. At

the same time, high seas law enforcement inherently entails the potential use

of physical force, which has given rise to sustained legal debate as to when

particular enforcement measures remain within the scope of law enforcement

and when they cross the threshold into the illegal use or threat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re-examines this boundary not in terms of the outcomes or

formal characterization of individual measur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the normative and procedural framework underpinning law enforcement

on the high seas is maintained. Drawing on international legal scholarship and

relevant jurisprudence, it analyzes how such enforcement activities unfold and

are understood as a staged and cumulative process, and proposes criteria for

distinguishing situations in which force functions as part of law enforcement

from those in which it departs from that framework. By clar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ercive measures remain identifiable and controllable as law

enforcement, this approach aims to help prevent inadvertent escalation and

reduce unnecessary tensions at sea.

Keywords : High Seas, Law Enforcement, Use of Force, Threat of Force, Coerc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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